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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엠바고 : 즉시 사용

규제개혁위원회,‘김영란법 시행령’동의

□ 규제개혁위원회(이하 ‘규개위’)는 7월 22일(금)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

요청한 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약칭: 청탁금지법)

시행령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․

선물 등의 가액범위(음식물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)에 

대해 동의하였다.*

ㅇ 규개위에는 농림부, 해수부, 중기청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였다.

    * 이번 심사대상은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 대한 가액범위이며, 공무원 및 

공직유관기관은 규개위 심사대상이 아님

□ 규개위는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

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

고려하였다.

ㅇ 다만,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과 관련하여 2018년말까지 동 규제의 

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

권고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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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교․의례목적으로 허용

되는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 한도에 대해 각각 3만원, 5만원, 10만원으로

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8일(금) 규제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.


